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수의계약 공급 공고

1 공급대상 토지 

가. 공동주택용지

공급용도 블록명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가격(원) 공급방법

공동주택

용    지

B-2 23,976 30% 200% 평균18층이하 49,510,440,000
수의계약

B-3 23,736 30% 200% 평균18층이하 48,302,760,000

  ※ 공동주택(B-2, B-3) 블록에 관한 각 세부사항은 실시계획 인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14호)를 

기준으로 기재된 사항임. 

  ※ 공동주택(B-2, B-3) 블록은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동주택(B-1)블록으로 합병할 

예정이므로, 수의계약 참가자는 공동주택(B-2, B-3) 블록 모두 참가하여야 함.

  ※ 본 수의계약 공고에 따른 대상자는 공동주택(B-2, B-3) 블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승인 완료 시 합병된 공동주택(B-1)블록의 면적 및 합병 이후의 재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주택(B-1)블록에 관한 변경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상세한 내용은 제7항 참조), 수의계약 신청자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용지의 공급 면적, 세대수 및 기타 조건들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위와 같은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수의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 향후 토지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본 수의계약 공고에 따른 공급은 유효하고, 수의계약 참가자는 

토지 합병 무산을 이유로 공동주택(B-2, B-3)블록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의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 평균층수는 지상층 연면적의 합계(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를 기준면적(각 동의 지상 연면적을 당해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

나. 상업시설용지

공급용도 블록명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가격(원) 공급방법

상업시설

용    지

E2-2 490 80% 800% 15층이하 1,401,400,000 

수의계약

E2-3 490 80% 800% 15층이하 1,401,400,000 

E2-4 490 80% 800% 15층이하 1,401,400,000 

E3-1 444 80% 800% 15층이하 1,269,840,000 

E3-2 444 80% 800% 15층이하 1,269,840,000 

E3-3 444 80% 800% 15층이하 1,269,840,000 

E3-4 444 80% 800% 15층이하 1,269,840,000 

E3-5 444 80% 800% 15층이하 1,269,840,000 

E3-6 444 80% 800% 15층이하 1,269,840,000 

E4-1 452 80% 800% 15층이하 1,247,520,000 

E4-2 451 80% 800% 15층이하 1,244,760,000 

E4-3 451 80% 800% 15층이하 1,244,760,000 



공급용도 블록명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가격(원) 공급방법

상업시설

용    지

E5-2 448 80% 800% 15층이하 1,281,280,000 

수의계약

E5-3 448 80% 800% 15층이하 1,281,280,000 

E5-4 448 80% 800% 15층이하 1,281,280,000 

E5-5 448 80% 800% 15층이하 1,281,280,000 

E5-7 448 80% 800% 15층이하 1,319,360,000

E6-2 413 80% 800% 15층이하 1,181,180,000 

E6-3 413 80% 800% 15층이하 1,181,180,000 

E6-4 413 80% 800% 15층이하 1,181,180,000 

E6-5 413 80% 800% 15층이하 1,181,180,000 

E7-1 488 80% 800% 15층이하 1,346,880,000 

E7-2 488 80% 800% 15층이하 1,346,880,000 

E8-2 483 80% 800% 15층이하 1,381,380,000 

E8-3 483 80% 800% 15층이하 1,381,380,000 

E8-4 483 80% 800% 15층이하 1,381,380,000 

E8-5 483 80% 800% 15층이하 1,381,380,000 

E8-6 483 80% 800% 15층이하 1,422,435,000 

E9-1 490 80% 800% 15층이하 1,413,650,000 

E9-2 490 80% 800% 15층이하 1,374,450,000 

E9-3 490 80% 800% 15층이하 1,374,450,000 

E9-4 490 80% 800% 15층이하 1,374,450,000 

E9-5 490 80% 800% 15층이하 1,413,650,000 

다. 업무시설용지

공급용도 블록명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가격(원) 공급방법

업무시설

용    지

E1-1 5,825 80% 800% 29층이하 13,455,750,000 
수의계약

E11-1 8,028 80% 800% 29층이하 15,895,440,000 

라.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용도 블록명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가격(원) 공급방법

근린생활

시설용지

D1-1 659 60% 25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1,374,015,000

수의계약

D1-2 659 60% 250% 1,169,725,000

D2-1 555 60% 250% 1,179,375,000

D2-2 554 60% 250% 1,155,090,000

D2-3 554 60% 250% 1,155,090,000

D2-4 554 60% 250% 1,155,090,000



공급용도 블록명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가격(원) 공급방법

근린생활

시설용지

D3-1 528 60% 25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1,100,880,000

수의계약

D3-2 528 60% 250% 1,100,880,000

D3-3 528 60% 250% 1,100,880,000

D3-4 533 60% 250% 1,132,625,000

D4-1 422 60% 250% 1,002,250,000

D4-2 422 60% 250% 998,030,000

D4-3 419 60% 250% 1,024,455,000

D5-1 450 60% 250% 1,100,250,000

D5-2 450 60% 250% 1,064,250,000

D5-3 450 60% 250% 1,064,250,000

D5-4 450 60% 250% 1,064,250,000

D12-2 487 60% 250% 1,151,755,000

D12-3 487 60% 250% 1,151,755,000

D12-4 487 60% 250% 1,151,755,000

D13-1 413 60% 250% 976,745,000

D13-2 413 60% 250% 976,745,000

D13-3 413 60% 250% 976,745,000

D13-4 413 60% 250% 976,745,000

마. 단독주택용지

공급용도 블록명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가격(원) 공급방법

단독주택

용    지

A2-2 294 60% 150% 3층이하 388,080,000

수의계약

A2-3 294 60% 150% 3층이하 388,080,000

A2-5 294 60% 150% 3층이하 388,080,000

A2-6 294 60% 150% 3층이하 388,080,000

A2-7 294 60% 150% 3층이하 388,080,000

A3-2 293 60% 150% 3층이하 386,760,000

A3-3 294 60% 150% 3층이하 388,080,000

A3-5 291 60% 150% 3층이하 398,670,000

A3-6 294 60% 150% 3층이하 388,080,000

A3-7 294 60% 150% 3층이하 388,080,000

A3-8 293 60% 150% 3층이하 386,760,000

A6-2 310 60% 150% 3층이하 413,850,000

A7-1 351 60% 150% 3층이하 489,645,000

A7-2 353 60% 150% 3층이하 474,785,000



공급용도 블록명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가격(원) 공급방법

단독주택

용    지

A7-3 353 60% 150% 3층이하 474,785,000

수의계약

A7-7 353 60% 150% 3층이하 465,960,000

A8-1 351 60% 150% 3층이하 480,870,000

A8-2 353 60% 150% 3층이하 465,960,000

A8-4 351 60% 150% 3층이하 480,870,000

A9-1 361 60% 150% 3층이하 494,570,000

A9-2 364 60% 150% 3층이하 480,480,000

A9-8 361 60% 150% 3층이하 494,570,000

A10-2 353 60% 150% 3층이하 465,960,000

A10-3 353 60% 150% 3층이하 465,960,000

A11-1 351 60% 150% 3층이하 480,870,000

   (단,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시 4층까지 허용)

바. 문화시설용지

공급용도 블록명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가격(원) 공급방법

문화시설
용    지 문화시설 7,300 60% 250% 8층이하 6,624,750,000 수의계약

  ※ 상업, 업무, 근린생활, 단독주택, 문화시설용지에 관한 각 세부사항은 실시계획 인가(광양만권경제자유

구역청 고시 제2024-14호)를 기준으로 기재된 것이며, 수의계약 신청자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에 따라 

용지의 공급 면적 및 기타 조건들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위와 같은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에 참가하여야 함.

  ※ 필지별 세부내역 및 관련도면 등은 당사 홈페이지(http://sw-highpark.com) 공급공고의 첨부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방법 및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 (개인 또는 법인)

가. 공급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나.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 개인[공급공고일 현재 만19세이상] 또는 법인

다. 1인(법인)당 신청필지수 제한 없음

3 공급일정 및 계약 장소, 계약 방법

선착순 수의계약 개시시점 2026. 5. 14.(목) 오전 10:00

계약체결장소 선월하이파크밸리(주) 분양사무실(순천시 해룡면 향매1길 16-5, 2층)

납 부 계 좌  새마을금고   9002-2052-6170-7  예금주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2026. 05. 14.(목) 오전 10:00(수의계약 개시시점)부터 선착순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선착순 수의계약 접수는 근무일에 한하며, 신청 시간은 오전 10:00 ~ 16:00입니다.



※ 계약금을 납입하고 계약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한 신청자와 선착순으로 계약합니다.

※ 수의계약 기간은 공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 철회 마감될 수 있으니 계약금 입금 전 

수의계약 진행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061-722-7220)

가.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홈

페이지(http://sw-highpark.com)를 통해 안내합니다.

나. 각종서류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계약금 납부계좌 및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계약체결시

▸공통 : • 계약금 납부영수증

         •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금융기관)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개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인감도장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위임용) 1부, 대리인 신분증

 ※ 당사 소정양식은 홈페이지(http://sw-highpark.com)에 게재하오니 이를 인쇄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당사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신청 서류 등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경우라도 당사 소정

양식의 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한 경우 등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때에는 그 신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모든 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공동신청인은 공동신청인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 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 계획서 】 제출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2022.02.28.)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기에, 토지 계약시 매수자는 「토지취득 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신고필증 

발급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

토지 전체거래 토지 지분거래

토지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합산)

토지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서로 맞닿은 토지ž 해당토지 금액합산)



5 대금납부 방법

가. 토지합병 이후 변경매매계약의 체결

 ① 공동주택(B-2, B-3)블록의 공급예정가격은 현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을 고려하여 산출된 것이고, 공동주택(B-2, B-3) 블록이 공동주택(B-1) 블록으로 

합병된 이후에는 토지 현황 및 면적의 변동에 따라 재차 감정평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② 수의계약 대상자는 공동주택(B-2, B-3) 블록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수의계약 대상자는 토지 합병 이후 공동주택(B-1) 블록의 재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매

매대금(재감정평가액에 대상자의 입찰금액에 따른 낙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변경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매대금 산정에 관한 위 사항을 수인하고 매도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수의계약 대상자가 여하한 사유로 재감정평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공동

주택(B-1)블록에 관한 변경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그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공동주택(B-2, B-3) 

블록에 관한 매매계약상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나. 대금납부방법

① 공동주택용지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비    율 5% 5% 20% 20% 20% 30%

납부시기 계약체결시 2026.08.14 2026.11.14 2027.05.14 2027.11.14 2028.05.14

※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대금납부방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토지 합병 이후 공동주택(B-1) 블록에 관한 변경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자는 변경 

될 수 있고, 대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② 상업․업무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단독주택용지,문화시설용지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비    율 10% 15% 15% 15% 15% 30%

납부시기 계약체결시 2026.11.14 2027.05.14 2027.11.14 2028.05.14 2028.11.14

※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대금납부방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준공 일정에 따라, 잔금납부 시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금납부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납부일정에 맞추어 계약자 명의로

계좌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5%)을 적용

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 수납하며, 토지사용승낙 이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대금을 

선납한 후 토지사용가능일 이전에 사용승낙 받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 할인액을 당사에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현행 연 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이 부과됩니다. 

마.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리합니다. 



6 토지사용, 면적정산 및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

 ① 토지는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인 토지사용시기(2027년 12월 예정)에 사용 가능하고 인허가, 조성공사 진행 

여건 및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진입도로 개설, 전기 및 통신설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로 토지사용시기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체 조성사업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사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인하여야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사용승낙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② 또한, 부득이하게 기반시설사업(진입도로 개설, 전기 및 통신설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 지연, 부지조성 공사 및 사업준공 지연 발생 시 토지사용시기 및 토지 잔금 납부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경된 시기에 따라야 합니다.

 ③ 사업준공 지연 또는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미완료 등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 한 때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통지한 토지사용시기에 매매대금 완납 후 당사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며, 매수인이 해당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위하여 당사의 사용승낙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전 당사의 사용승낙을 받고자 

할 경우, 미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당사가 통지한 토지사용시기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이 준공되어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매대금 완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나. 면적정산

    공급면적은 조성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 및 토지이용계획 상 공

급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등도 증감될 수 있으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아니합니다.

다. 소유권이전 

 ① 소유권이전은 조성사업 준공(준공일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고 면적 증감에 의하여 정산한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지연손해금 포함)한 경우에 가능

합니다. 사업준공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전기, 도로, 용수, 황만 등 

기반시설사업(진입도로 개설, 전기 및 통신설비 이설, 변전소 설치,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의 

지연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수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매수인은 

당사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향후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7 명의변경

가. 대금완납 전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나. 명의변경 시, 연체 원리금을 전액 해소하여야 하며, 대금 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이후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다.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0.02.21. 시행)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최초계약 및 전매계약,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 모두 실거래신고대상이며,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8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가.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하며, 토지대금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는 토지대금 납부일

(계약금 포함)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토지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 납부) 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급토지의 최종 잔금납부 약정일, 토지대금 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계약체결 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잔금납부약정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즉 잔금선납의 경우)에는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

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당사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

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마. 주요세금 안내는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세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수인이 직접 관계법령 및 세금관련 사항을 

세무사나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본 사업지구는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상기 사항을 확인, 수인하는 

조건으로 매입신청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공급공고문, 입찰신청 유의서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은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문 및 홈페이지, 사무실

내방을 통하여 열람ž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법면, 암반, 연약지반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

에게 있습니다. 또한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지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통개선대책 변경,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ž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진입도로 개설, 전기 및 통신설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로 토지사용시기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형상, 

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전기, 상ž하수도, 통신, 가스, 

도로 등)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효ž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라. 매수인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 및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에 따른 제약사항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ž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마. 필지 주변에 공공시설물(가로등, 신호등, 소화전, 표지판, 방범CCTV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공공

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 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ž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시 사업시행자에 입회를 요청하고 

입회하에 연결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을 득하여야 합니다.

사.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ž통신ž가스ž열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면적정산시기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는 주민 입주예정시기 및 건축공사 등 제반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ž결정 하여야 합니다.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ž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라도 지구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내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ž

시행하여야 합니다.

카. 해당부지의 계획고 이하 지하 터파기시 연암 이상의 암 발생할 경우 추가 절취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타. 본 사업지구는 서측 산지구간 및 남측 산지구간을 제외하고 전 구간 연약지반이 분포함에 따라 과업

구간에 대해 47공의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전답토,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등으로 조사 

되었으며, 연약지반(점성토, 사질토)에 대해 두께, 심도 등을 파악하고 구역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연약지반 처리공법 선정 및 공사기간, 잔류침하 등을 검토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허용잔류침하량은 

「LH공사, 설계지침(토목),2021」에 의해 도로 10cm, 단지 5~10cm, 녹지 10~30cm 이내로 연직배수공법

(P.B.D) 및 선행재하공법(프리로딩)을 적용합니다. 터파기시 유수이동으로 주변도로(지하매설물 포함) 

침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터파기 공사시 인접한 도시기반시설 파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수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터파기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건축주께서는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복구에 대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연약지반 개량시 사용된 Mat 재료, PBD 또는 현장에 따라 

수평배수층을 순환골재 사용시 건축물 등 토공사시 위의 자재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건설폐기물

이므로 건축주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준공전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여야 하며, 블록별로 지반

상태가 상이함에 따라 토지매입 및 사용시 유의가 필요하오니 매수인은 연약지반 현황을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공고문의 수의계약 대상 용지(공동주택, 상업, 업무,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문화시설용지)는 실시계획 

인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14호)를 기준으로 기재된 사항으로, 공동주택(B-2, B-3) 블록은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동주택(B-1)블록으로 합병할 예정이므로, 수의계약 대상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승인 완료 시 합병된 공동주택(B-1)블록의 면적 및 재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 매매대금으로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신청자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용지의 공급 면적, 세대수 및 기타 조건들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위와 같은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수의계약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하. 토지 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본 수의계약 공고에 따른 분양은 유효하고, 수의계약 

대상자는 토지 합병 무산을 이유로 공동주택(B-2, B-3) 블록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받은 토지 사용 시 유의할 사항>

1. 건축주는 건축설계시 분양받은 토지의 연약지반 분포범위, 심도, 지반처리내용, 잔류침하량 등을 참고하여 

이에 적합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함.

2. 본 부지의 연약지반 처리는 현재의 성토하중으로 침하시킨 것으로 건축시 부지의 지반고를 변동시키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지반고를 변동시킬 경우는 건축주가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함.

3. 건축부지와 도로 경계부위의 지하매설물은 상대적인 부동침하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연성이음 

등으로 시공하여야 함.

4. 건축 지하 터파기로 인해 인접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주변지반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

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부지는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함.

5. 말뚝기초로 지지되는 건축물과 이에 연결되는 가스, 상.하수도관의 경계 연결부는 부동침하로 인한 파

손에 대비하여 연성이음을 사용하여야 함.

※  문의처 : 순천시 해룡면 향매1길 16-5,2층 (061-722-7220), 홈페이지(http://sw-highpark.com)

2026. 05. 14.

선월하이파크밸리 주식회사






















